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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활동비

정책사업 선진농업기술개발보급지원

단위사업 쾌적한근무환경조성

세부사업 농업진흥활동

통 계 목 대민활동비(204-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업기술원 소속 직원의 대민활동비 지급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 사업 기간 : 20. 1. 1. ~ 12. 31.

○ 예 산 액 : 92,400천원(도비 2,400 증)

※ 증감 사유 : 상반기 실무수습 8명의 시보발령(6월 중)에 따른 추가 소요액 계상

○ 사 업 량 : 158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대민활동비 지급

○ 지원 근거 :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대민활동비 지급 : 92,400천원

  ○ 150명 × 50,000원 × 12개월 = 90,000,000원

  ○ 8명(실무수습) × 50,000원 × 6개월(7월~12월) = 2,4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92,400 0 90,000 92,400 2,400 0

국  비 0 0

도  비 92,400 90,000 92,400 2,4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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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8,200 90,342 7,857 92%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총무과 경리팀
김성균

(행) 6010

이진호

(행) 6021

이재경

(행) 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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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재난안전 CCTV 교체공사

정책사업 선진농업기술개발보급지원

단위사업 쾌적한근무환경조성

세부사업 청사시설기능강화및보수

통 계 목 시설비(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사보안 및 시설물․연구작물 안전관리
○ 사업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 사업 기간 : 2020 6. 1. ~ 2020. 9. 30..(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150,000천원(도비 150,000)

○ 사 업 량 : 영상감시장치(CCTV)시스템1식(옥내감시카메라 15대, 옥외감시카메라 25대, 영상녹화장치3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기존영상감시장치노후(2009년 설치) 및저화질(41만 화소)로, 최신설비(200만 화소이상)로

기존 카메라(15대) 교체 및 신축건물(친환경농업센터) 등에 신규 카메라(25대) 보완
설치하여 청사보안 및 시설물 안전관리 도모

○ 지원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재난안전 CCTV 교체보완 : 150,000천원 

  ○ 옥내감시카메라

   ․ 1,500,000원 × 15개 = 22,500천원

  ○ 옥외감시카메라

   ․ 2,000,000원 × 25개 = 50,000천원

  ○ NVR(영상녹화장치 16ch)

   ․ 5,000,000 × 3개 = 15,000천원

  ○ 네트워크스위치(24 port)

   ․  2,000,000 × 3개 = 6,000천원

  ○ 토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 26,500천원

  ○ 광케이블 및 UTP케이블 등 부자재  : 3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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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50,000 0 0 150,000 15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50,000 0 150,000 15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총무과 총무팀
김성균

(행) 6010

최정엽

(행) 6011

홍수영

(행) 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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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직 보수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통 계 목 기타직 보수(1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업기술원 소속 기타직(청원경찰, 일반임기제, 실무수습)의 급여 지급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기존사업)

○ 예 산 액 : 659,683천원(도비 128,270 증)

※ 증감 사유 : 상반기 실무수습 8명 발령(1. 21일자 7명, 3. 9일자 1명)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 계상

○ 사 업 량 : 실무수습 8명(농업연구사 3명, 농촌지도사 2명, 행정서기보 1명, 농업서기보 1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상반기 실무수습 8명 발령에 따른 급여 지급

○ 지원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기타직보수(실무수습) : 128,270천원 

  ○ 상반기 실무수습 발령 8명

  - 정액급식비 : 6,894천원

    1) 지방농업연구사 3명: 890천원(6개월치)*3명=2,670천원

    2) 지방농촌지도사 2명: 890천원(6개월치)*2명=1,780천원

    3) 지방농업서기보·지방행정서기보 2명: 890천원(6개월치)*2명=1,780천원

    4) 지방행정주사보 1명: 664천원(4개월치)*1명=664천원

  - 명절휴가비 : 9,975천원

    1) 지방농업연구사 3명: 1,527천원*3명=4,581천원

    2) 지방농촌지도사 2명: 1,362천원*2명=2,724천원

    3) 지방농업서기보·지방행정서기보 2명: 1,335천원*2명=2,670천원

  - 본봉 : 86,923천원

    1) 지방농업연구사 3명: 11,944천원(6개월치)*3명=35,832천원

    2) 지방농촌지도사 2명: 10,649천원(6개월치)*2명=21,298천원

    3) 지방농업서기보·지방행정서기보 2명: 10,440천원(6개월치)*2명=20,880천원

    4) 지방행정주사보 1명: 8,913천원(4개월치)*1명=8,913천원 

  - 가족수당 : 258천원

  - 초과근무수당 : 24,22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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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659,683 0 531,413 659,683 128,270 0

국  비 0 0

도  비 659,683 531,413 659,683 128,27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68,164 434,030 34,133 93%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총무과 경리팀
김성균

(행) 6010

이진호

(행) 6021

이재경

(행) 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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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보조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통 계 목 직급보조비(204-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업기술원 소속 직원 178명의 직급보조비 지급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기존 사업)

○ 예 산 액 : 409,120천원(도비 5,620 증)

※ 증감 사유 : 상반기 실무수습 8명 발령에 따른 추가소요액 계상 및 현원 반영한 예산 조정

○ 사 업 량 : 178명(연봉제 8, 일반직 42, 연구직 90, 지도직 26, 전문경력관 3, 청원경찰 1, 실무수습 8)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직급보조비 지급

○ 지원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직급보조비 지급 : 409,120천원

　○ 연봉제 8명(2급 1명/3급 2명/4급 3명/5급 2명) : 40,200천원 

     = [650천원*1명 + 500천원*2명 + 400천원*3명 + 250천원*2명]*12개월

  ○ 일반직 42명(6급 14명/7급 13명/8급 6명/9급 9명) : 78,000천원

    = [165천원*14명 +155천원*13명 + 145천원*6명 + 145천원*9명]*12개월

  ○ 연구직 85명(연구관 과장급 3명/연구관 14명/연구사 68명) : 191,040천원

    = [400천원*3명 + 250천원*14명 + 165천원*68명]*12개월

  ○ 일반임기제 5명(6급 상당 2명/7급 상당 1명/8급 상당 2명) : 11,700천원

    = [250천원*2명 + 165천원*1명 + 155천원*2명]*12개월

  ○ 지도직 26명(지도관 과장급 4명/지도관 2명/지도사 20명) : 64,800천원

    = [400천원*4명 + 250천원*2명 + 165천원*20명]*12개월

  ○ 전문경력관 3명(가군 1명/나군 2명) : 6,960천원

    = [250천원*1명 + 165천원*2명]*12개월

  ○ 청원경찰 1명 : 1,500천원 = 125천원*12개월

  ○ 실무수습 8명(농업연구사 3명/농촌지도사 2명/농업·행정서기보 2명/행정주사보 1명) : 14,92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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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09,120 0 403,500 409,120 5,620 0

국  비 0 0

도  비 409,120 403,500 409,120 5,62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36,580 396,457 40,122 91%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총무과 경리팀
김성균

(행) 6010

이진호

(행) 6021

이재경

(행) 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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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개 발 국



- 17 -

기술개발국

1. 원원종 생산 및 원종생산비 지원(작물연구) ···························

2.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

3. 국고보조금 반환금(기술개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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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원종 생산 및 원종생산비 지원(작물연구)

정책사업 첨단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단위사업 식량작물 안전생산기술 개발

세부사업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통 계 목
인건비(101-04)

재료비(2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대상작물인 벼, 보리, 밀, 콩 등 주요 농작물에 대한 순도 높은 원원종 우량종자 생산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계속사업)
○ 예 산 액 : 58,635천원(국비 243 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
○ 사 업 량 : 벼, 보리, 밀, 콩 4작목 원원종 생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 사업 내용 : 주요작물 벼, 보리, 밀, 콩 등 원원종 우수종자 생산 및 보급
○ 지원근거 : 종자산업법 22조

종자산업법 제22조(품종목록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

를 생산하고자 할 때는 농촌진흥청장, 특별․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 공동 부령으로 정

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민 등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인건비: 46,231천원
 ○ 인건비: 36,180천원
   - 67,000원×27일×2.5명×8개월=36,180천원
○ 4대보험 및 처우개선비 등 기타수당 : 10,051천원
   ․  4대보험 : 3,618천원
   ․  정기상여금 : 1,333천원
    - 200,000원/인×8월/12월×4회×2.5인=1,333천원
   ․  명절상여금 : 500천원
    - 200,000원/인×1회×2.5인=500천원
   ․  교통비,급량비: 3,600천원
    - 180,000원/월,인×2.5인×8월=3,600천원
   ․  생활보전임금 : 1,000천원 
    - 50,000원×2.5인×8월=1,000천원

▣ 시험연구비 : 12,404천원(감 243천원)
 ○ 농자재 및 비료 농약구입
   - 농자재(부직포, 낫, 못자리비닐, 모판, 지줏대 등) : 9,771천원
   - 퇴비 및 비료 : 9,200원×30포=276천원
   - 병해충방제 및 제초제 : 23,000원×3종×20병=1,380천원
   - 종자소독 및 상토 : 4,600원×2종×50포=460천원
   - 일반소모품 : 17,250원×10종×3개=51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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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8,635 0 58,878 58,635 -243 0 계속

국  비 58,635 0 58,878 58,635 -243 국고

도  비 0 0 0 0 0

시군비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8,878 58,878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작물연구과 답작팀

이동재

(행) 6040

정종태

(행) 6050

최현구

(행) 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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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정책사업 첨단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단위사업 식량작물 안전생산기술 개발

세부사업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여비(201-01)

행사실비지원금(301-09)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특화작목 생산·가공·유통 등 종합컨설팅 및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증대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3개 산학연협력단(충남대, 중부대, 순천향대)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계속사업)

○ 예 산 액 : 419,000천원(국비 121,000 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

○ 사 업 량 : 3개 산학연협력단(딸기, 인삼, 버섯)

- 충남주요작목(딸기, 인삼, 버섯)의산학연협력을통해농산물경쟁력향상및기술개발·보급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지원사업(산학연협력단)

○ 사업시행주체 : 3개 산학연협력단(충남대, 중부대, 순천향대)

○ 사업 내용 : 딸기, 인삼, 버섯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가공·유통 종합컨설팅 및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

○ 지원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규정 의거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 국고보조금

농촌진흥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419,000천원

 ○ 사무관리비: 6,000천원

   ‧ 평가회 참석수당: 3,000천원

   ‧ 평가자료 및 전시용 소모품: 3,000천원

 ○ 여비: 4,000천원

 ○ 행사실비지원금: 1,000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408,000천원(감 121,000천원)

  ‧ 딸기산학연협력단 민간경상사업보조금 : 126,000천원

  ‧ 인삼산학연협력단 민간경상사업보조금 : 175,000천원

  ‧ 버섯산학연협력단 민간경상사업보조금 : 107,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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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19,000 0 540,000 419,000 -121,000 0 계속

국  비 419,000 0 540,000 419,000 -121,000 균특

도  비 0 0 0 0 0

시군비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40,000 538,192 1,808 99.7%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

이동재

(행) 6040

윤덕상

(행) 6041

원미경

(행) 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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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반환금(기술개발국)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기술개발국)

세부사업 국고보조반환금

통 계 목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19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개발 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 사업 기간 : 2020. 5. 1. ∼ 2020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21,887천원(도비 21,887 증)

      ※ 증감 사유 : 2019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 사 업 량 : 8사업

○ 사업시행방법 : 도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2019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개발 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지원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 21,887천원

  ○ 반환금 내역                                     <국비, 단위: 원>

사 업 명 반납금

계 21,886,870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작물연구) 639,490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원예연구) 1,265,610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해충연구) 4,954,000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86,700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6,388,54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마늘주요병해충제어기술개발) 8,426,73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수출 화훼류 마케팅 전략개발 및 실증) 30,600 

지역특화작목개발(생강가공) 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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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1,887 0 0 21,887 21,887 0 신규

국  비 0 0 0 0 0

도  비 21,887 0 0 21,887 21,887 도비

시군비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

이동재

(행) 6040

윤덕상

(행) 6041

안정호

(행) 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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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촌 지 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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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개최지원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통 계 목
민간행사보조(307-04)

행사운영비(201-0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선도할 농촌지도자회 역할과 발전방향 모색

- 충남 농촌지도자회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위상 제고

* 더 행복한 농촌, 생명산업 농업, 하나 된 농촌지도자회

○ 사업 위치 : 천안 상록리조트(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 사업 기간 : 2020. 10. 29. ~ 2020. 10.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500,000천원(도비 300,000 증)

※ 증감 사유 : 본예산 편성시 유보분 반영

○ 사 업 량 : 제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1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촌지도자충청남도연합회, 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공식행사) 대회식, 비전실천 퍼포먼스, 환영리셉션, 폐막식, (학술행사) 토론회/심포지엄

(전시홍보) 농특산물, 농업기술 및 정책홍보관, (체험판매) 청년창업상품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18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

1.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2.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지원대상)

①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

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제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 대회 개최지원(700,000천원)

  ○ 민간행사보조 : 행사대행용역 590,000천원, 대회추진단 운영 100,000천원

  ○ 행사운영비 : 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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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700,000 0 400,000 700,000 300,000 0

국  비 0 0

도  비 500,000 200,000 500,000 300,000

시군비 200,000 200,000 200,00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71%, 시군비 29%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9.9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단체협력팀

김길환

(6130)

허종행

(6141)

유상영

(6142)

구      분 통계목명 사 업 비 세    부    내    역

총      계 700,000

행 사대행
용 역

소   계 590,000
시 설 비 132,000

○ 메인무대설치, 몽골텐트, 전시대 등
○ 이동화장실, 전기설치 등
○ 음향, 테이블, 의자, 싱크대 등

운 영 비 458,000
○ 개폐회식･비전퍼포먼스･주차관리･리셉션 등
○ 행사보험, 전시 주제관 운영 등
○ 홍보책자, 영상물 제작 등
○ 아치탑, 홍보기, 애드벌룬･현수막 등

대 회
추 진 단

소 계 100,000
운 영 비 100,000 ○ 대회 추진단 운영

○ 운영요원 교육, 각종 물품 ･운영 지원
농업기술원 소 계 10,000

행 사 운 영 비 10,000 ○ 충남농업 신기술개발 주제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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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학습단체 전문역량강화 사업(현안)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농업인학습단체 회원의 역량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핵심 리더로 육성 및 전문능력 배양

○ 사업 위치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 사업 기간 : 2020. 6. 1. ~ 12. 31.(현안사업)

○ 예 산 액 : 25,000천원(도비 25,000)

※ 증감 사유 : 농업인학습단체 회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자격증 취득교육 추진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농업인학습단체 전문기술과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자격증반)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18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

1.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2.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지원대상)

①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

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업인학습단체 전문역량강화 사업(50,000천원)

  ○ 50,000천원 × 1개소 × 50% = 2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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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0,000 0 0 50,000 5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25,000 25,000 25,000

시군비 25,000 25,000 25,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단체협력팀

김길환

(6130)

허종행

(6141)

유상영

(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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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신성장 활동 지원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청년농업인육성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농업인 품목별 전문그룹 활성화로 경영기술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사업 위치 : 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계속사업)

○ 예 산 액 : 31,500천원(도비 31,500) → 총 사업비내 통계목간 예산액 변경
- 사무관리비 △9,0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9,160 → 행사운영비 18,160

※ 변경사유 : 현장중심 교육으로 확대 전환 추진(최고전문가 농장실습, 연시회, 현장 세미나 등)
○ 사 업 량 : 청년농업인 품목그룹 7개회 107명(쌀, 시설원예, 과수, 한우, 낙농, 양돈, 드론)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현장중심의 청년농업인 품목별 그룹 전문교육
- 품목별 최고 전문가 현장방문 노하우 습득, 전문경영 기술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개최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8조, 충청남도농어업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지원대상)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지원대상)

①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청년농업인 신성장 활동 행사운영(자체교육) : 27,160천원

  ○ 강사수당 : 450,000원 × 7명 × 2회 =  6,300천원

  ○ 교육교재 제작 : 10,000원 × 20명 × 7개회 × 2회 = 2,800천원

  ○ 실습재료 구입 : 30,000원 × 20명 × 7개회 × 2회 = 8,400천원

  ○ 합동 세미나(활동성과 평가공유ㆍ토론)장 임차료 : 630,000원 × 2회 = 1,260천원

  ○ 활동 우수사례 책자 제작 : 12,000원 × 7개회 × 50부 = 4,200천원

  ○ 현수막 제작 및 진행용품 : 300,000원 × 7개회 × 2회 = 4,200천원

▣ 청년농업인 신성장 활동 행사실비(중앙교육, 회의, 행사참석) : 4,340천원

  ○ 식비 : 8,000원 × 10명 × 7개회 × 2식 × 2회 = 2,240천원

  ○ 숙박 : 30,000원 × 10명 × 7개회 × 1박 = 2,100천원

총사업비 31,500천원(도비 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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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1,500 0 31,500 31,500 0 0

국  비 0 0

도  비 31,500 0 31,500 31,50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1,500 31,5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청년농업인팀
김길환

(행) 6130

박재진

(행) 6151

이지수

(행) 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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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지역농업 활력화(현안)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년농업인(4-H) 드론 활용 공동방제단 운영을 통해 스마트농업 기술 실천 확산과

벼 직파단지 확대, 병해충 지역공동방제 및 고령농 지원 등 농업 공동체 활력화 도모

○ 사업 위치 : 당진시 일원

○ 사업 기간 : 2020. 6.～ 2020.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36,000천원

※ 증감 사유 : 청년농업인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지역현안 건의 사업임

○ 사 업 량 : 1개소(당진시 청년농업인4-H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드론 활용 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 등 공동작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신기술 투입

- 드론 3대(3D맵, 장애물 회피기능 등), 벼 직파 및 병해충 방제 부착기, 배터리 등 소모품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18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영농정착지원조례

1.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2.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항(지원대상)

①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충청남도4에이치 활동 및 영농정착지원조례 제6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4에이치 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지역농업활성화 : 120,000천원

 ○ 공동 작업을 위한 드론(부속품 포함) 구입

  - 40,000천원 × 3대 × 30% = 36,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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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20,000 0 0 120,000 12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36,000 36,000 36,000

시군비 48,000 48,000 48,000

기  타 36,000 36,000 36,00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40%, 기타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당없음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청년농업인팀
김길환

(행) 6130

박재진

(행) 6151

이지수

(행) 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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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시군운영)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시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

정착 및 성장 지원

○ 사업위치 : 시군

○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계속사업)

○ 예 산 액 : 86,000천원(국비 15,000 증)

※ 증액사유 :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

○ 사 업 량 : 14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내용 : 대상자 선발 심사수당,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비, 교육, 간담회, 홍보물 제작 등

○ 지원근거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24조,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0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의 생

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

행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

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

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시군 선발 및 운영 관리 : 86,000천원(국비)

 ◦ 12,300,000원×14시군× 50% = 86,000천원

   -  대상자 선발 서면 및 면접심사, 선발자 교육, 컨설팅, 모니터링단 운영 등

총사업비 172,000천원 (국비 86,000천원, 시군비 86,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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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72,000 0 142,000 172,000 30,000 0

국  비 86,000 71,000 86,000 15,000 국고

도  비 0 0 0

시군비 86,000 71,000 86,000 15,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9,000 54,280 4,720 92%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청년농업인팀
김길환

(행) 6130

박재진

(행) 6151

이지수

(행) 6152



- 39 -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시군정착지원금)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시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

정착 및 성장 지원

○ 사업위치 : 시군

○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계속사업)

○ 예 산 액 : 2,897,000천원(국비 153,000 증)

※ 증액사유 :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20 대상인원 추가배정 144명→175/ 31명 증)
○ 사 업 량 : 14개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 지원인원 : 458명(1년차 175명, 2년차 142, 3년차 141)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 초기 영농정착 생활안정자금 지급(1년차 100만원, 2년차 90, 3년차 80)

○ 지원근거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24조,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0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의 생

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

행하여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

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

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2,897,000천원

 ◦ 9,000천원/년 × 458명 × 70% = 2,897,000천원

   ※ 농식품부 산출근거에 따름 : 1~3년차 개인별 평균 1년 지급액

총사업비 4,138,570천원 (국비 2,897,000천원, 시군비 1,241,57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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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138,570 0 3,920,000 4,138,570 218,570 0

국  비 2,897,000 2,744,000 2,897,000 153,000 국고

도  비 0 0 0

시군비 1,241,570 1,176,000 1,241,570 65,57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0%, 시군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823,000 1,761,330 61,670 97%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청년농업인팀
김길환

(행) 6130

박재진

(행) 6151

이지수

(행) 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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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지도 기능강화 및 

농업인력육성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시군)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03-0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시설(온실) 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 창업 후 실패 가능성 최소화

  ○ 사업위치 : 당진시, 부여군

  ○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350,000천원(국비 150,000 증)

※ 증액사유 :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20년 배정 8개소 → 9/ 1개소 증)
 ○ 사 업 량 : 9개소(개소당 : 스마트 온실 2,000㎡신축, 기자재 구입 등)/ 당진 8개소, 부여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 및 부여군농업기술센터

  ○ 사업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하우스를

구축하여 청년농업인(영농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농업인 포함)에게 임대 영농실습장으로 활용

     - 하우스(온실) 시설 신축 및 개보수(개소당 2,000㎡ 이상), 자동화 시설 및 운용비 등

  ○ 지원근거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

행하여야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

"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 1,350,000천원

 ◦ 국비 : 300,000천원 × 9개소 × 50% = 1,350,000천원

총사업비 2,700,000천원 (국비 1,350,000천원, 지방비 1,35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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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700,000 0 2,400,000 2,700,000 300,000 0

국  비 1,350,000 1,200,000 1,350,000 150,000 국고

도  비

시군비 1,350,000 1,200,000 1,350,000 150,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청년농업인팀
김길환

(행) 6130

박재진

(행) 6151

이지수

(행) 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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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신기술 시범

정책사업 첨단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

세부사업 고품질식량작물생산보급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화 작목 시범사업 추진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생

산 및 농가소득 기반 구축 및 농촌 활력화 도모

○ 사업 위치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계속사업)

○ 예 산 액 : 3,896,000천원(국비 35,000천원 감)

※ 증감 사유 : 사업1종 타도 전배조치에 의한 조정된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확정

○ 사 업 량 : 69종 8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식량산업, 원예특작, 축산, 기초기반등안전농축산물생산과친환경농업신기술시범추진

○ 지원근거 : 농촌진흥청 제2조 및 제15조 지방보조금 관리조레

농촌진흥법 제2조(정의)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나.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다.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지원, 라. 농업후계

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마. 가출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사. 그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5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업 신기술 시범

 ○ 7,792,000원 × 50/100 = 3,896,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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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7,792,000 0 7,862,000 7,792,000 △70,000 0

국  비 3,896,000 3,931,000 3,896,000 △35,000 국비

도  비 0 0

시군비 3,896,000 3,931,000 3,896,000 △35,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8년 3,855,500 3,771,846 83,654 97.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

한익수

(행) 6160

이홍복

(행) 6161

이상범

(행)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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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

정책사업 첨단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세부사업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통 계 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ICT기술을 활용한 품목별 생육환경 빅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스마트온실 구축으로 농

업인 및 지도공무원 역량 배양

○ 사업 위치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206,000천원(국비 50,000 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세부사업명 경정

○ 사 업 량 : 1개 사업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

○ 사업 내용 : 온실 설치 및 개보수, 환경제어 시스템(재배환경 측정 센서, 제어기 등) 구축, 모니터

링 장비, 빅데이터 수집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청 제2조 및 제15조 지방보조금 관리조레

농촌진흥법 제2조(정의)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나.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다.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지원, 라. 농업후계

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마. 가출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사. 그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5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 206,000천원

   ․ 206,000천원/개소×2개소×50/100=206,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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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512,000 0 512,000 412,000 △100,000 0

국  비 206,000 256,000 206,000 △50,000

도  비 0 0

시군비 206,000 256,000 206,000 △50,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06,000 203,328 2,672 98.7%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기술보급과 원예축산

한익수

(행) 6160

김시환

(행) 6171

양현민

(행) 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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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정책사업 첨단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세부사업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통 계 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한국형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활용한 진보되는 R&D결과의

신속한 현장적용으로 농업혁신성장 지원

○ 사업 위치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50,000천원(국비 50,000 증)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세부사업명 경정

○ 사 업 량 : 1개 사업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

○ 사업 내용 : 스마트팜, 빅데이터, ICT장비, 농용로봇 등 스마트농업 기술실증 고도화

○ 지원근거 : 농촌진흥청 제2조 및 제15조 지방보조금 관리조레

농촌진흥법 제2조(정의)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나.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다.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지원, 라. 농업후계

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마. 가출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사. 그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5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 50,000천원

   ․ 50,000천원/개소×2개소×50/100=5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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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0 100,000 100,000 0

국  비 50,000 50,000 50,000

도  비 0 0

시군비 50,000 50,000 50,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기술보급과 원예축산

한익수

(행) 6160

김시환

(행) 6171

양현민

(행) 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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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 우량염소 농가 시범보급사업(현안)

정책사업 충남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단위사업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세부사업
개량 우량염소농가 

시범보급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개량종 염소품종 도입육성지원으로 염소 사육농가 소득증대 도모

○ 사업 위치 : 부여군

○ 사업 기간 : 2020. 6. 1. ~ 2020. 12. 31

○ 예 산 액 : 27,000천원(도비27,000천원)

※ 증감 사유 : 축산농가 우수 개량종 육성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건의 사업임

○ 사 업 량 : 1종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염소 품종 개량, 울타리 개선, 포획틀 지원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25조

농촌진흥법 제25조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개량 우량염소 농가 시범보급사업

  ○ 90,000천원×1개소×30/100=27,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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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0,000 0 0 90,000 9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27,000 27000 27,000

시군비 36,000 36000 36,000

기  타 27,000 27000 27,00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40%, 기타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예정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원예축산팀

한익수

(행) 6160

김시환

(행) 6171

이중희

(행) 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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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생활 

자원개발지원

세부사업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산물 가공기술 균일화·표준화로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과 지역특성에 맞는 표준

화된 가공기술지원으로 농가 창업제품의 경쟁력을 식품기업수준까지 향상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국비 40,000 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세부사업명 경정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가공기술 개발 및 품질향상 기술정립과 전통 식품자원 발굴 표준 레시피 사업화, 시

제품 개발·생산·소비자 반응 조사 활동 등

○ 지원근거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

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

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 0천원

 ○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 40,000천원×2개소×50% =40,000천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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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80,000 80,000 0 △80,000

국  비 40,000 40,000 0 △40,000 균특

도  비

시군비 40,000 40,000 0 △40,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자원활용팀
김길환

(행) 6180

서동철

(행) 6191

정고운

(행) 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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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단위사업
농촌생활 

자원개발지원

세부사업 가공기술 표준화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산물 가공기술 균일화·표준화로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과 지역특성에 맞는 표준

화된 가공기술지원으로 농가 창업제품의 경쟁력을 식품기업수준까지 향상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0,000천원(국비 40,000 증)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세부사업명 경정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가공기술 개발 및 품질향상 기술정립과 전통 식품자원 발굴 표준 레시피 사업화, 시

제품 개발·생산·소비자 반응 조사 활동 등

○ 지원근거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

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

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가공기술 표준화 : 40,000천원

 ○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 40,000천원×2개소×50% =4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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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80,000 0 80,000 80,000

국  비 40,000 0 40,000 40,000 균특

도  비

시군비 40,000 0 40,000 40,000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자원활용팀
김길환

(행) 6180

서동철

(행) 6191

정고운

(행) 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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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도)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업인 및 

농산업기계교육

세부사업 농업기계 안전교육지원

통 계 목
기타보상금(301-12)

재료비(2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업기계 보급확대 및 사용자 증가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9,800천원(국비 14,900 도비 14,900) → 통계목 변경

- 기타보상금 기정액 29,800→3,120(△26,680천원), 재료비 기정액 2,100→28,780(26,680천원)

※ 농업기술원 종합감사(2019. 10. 7 ∼ 18) 결과 조치(통계목 변경 : 기타보상금 → 재료비)

○ 사 업 량 : 2과정 170명

○ 사업시행방법 : 도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도 농업기술원

○ 사업 내용 : 농업기계 신규구입자, 여성농업인, 귀농․귀촌인, 영농4-H 회원 등 대상

도로 주행형 농업기계 보유농가 안전기술 및 취급조작교육

(농업기계기술인력양성, 여성친화형농업기계, 농업기계 안전교육지원 교육 등)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5조, 제19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 12조의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 제34조,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 「충남 농촌지도 비전 2030」

• 농촌진흥법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

진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2(안전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③ 시·도지사는 농업기계·자재·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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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농업기계기술인력 교육 수리공구(206-01) : 26,680천원(국비 50%, 도비 50)

 - 농업기계기술인력양성 교육 : 225천원×90명 = 20,250천원

 - 여성친화형농업기계 교육 : 80.3천원×80명 = 6,430천원

직접사업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9,800 0 29,800 29,800 0 0

국  비 14,900 14,900 14,900 0

도  비 14,900 14,900 14,900 0

시군비 0

기  타 0 0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9,800 26,367 3,433 88,4%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역량개발과 농산업기계팀
임민호

(행) 6200

이은우

(행) 6208

장순우

(행) 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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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업인 및 농산업 

기계교육

세부사업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귀농․귀촌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선도농가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위치 : 14개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16,000천원(국비 90,000 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세부사업명 경정

○ 사 업 량 : 1종 14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또는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시행

○ 사업 내용 : 귀농업인을위한기초영농기술교육, 선도농가멘티-멘토교육및현장실습교육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어업인의 육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

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

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216,000천원 

 ○ 6,000천원 * 72명(14시군) * 50%= 216,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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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32,000 0 612,000 432,000 △180,000 0

국  비 216,000 306,000 216,000 △90,000 국고

도  비 0

시군비 216,000 306,000 216,000 △90,000

기  타 0 0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10,000 198,090 11,910 94.3%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역량개발과 귀농귀촌팀
임민호

(행) 6200

주성철

(행) 6212

강환용

(행) 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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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업인 및 농산업 

기계교육

세부사업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귀농․귀촌자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신규농업인 중심 품목별 영농기초기

술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위치 : 10개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0,000천원(국비 90,000 증)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세부사업 경정

○ 사 업 량 : 1종 1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또는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시행

○ 사업 내용 : 신규귀농업인을위한기초영농기술교육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어업인의 육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

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

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 90,000천원 

 ○ 500천원 * 360명(10시군) * 50%= 9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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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8,000 0 0 180,000 180,000 0

국  비 90,000 90,000 90,000 국고

도  비 0 0

시군비 90,000 90,000 90,000

기  타 0 0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6,300 88,043 8,257 91.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역량개발과 귀농귀촌팀
임민호

(행) 6200

주성철

(행) 6212

강환용

(행) 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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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업인 및 농산업 

기계교육

세부사업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증진, 시군별 귀농 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 사업 위치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59,000천원(국비 90,000 증, 도비 13,500 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
○ 사 업 량 : 9개소 (1주기 아산, 2주기 공주, 논산, 태안, 부여, 3주기 서천, 청양, 홍성, 4주기 금산)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도시민과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 (추진기구 운영비) 인건비 등 도시민 농촌유치활동전담기구 소요 경비
- (하드웨어 구축비) 귀농귀촌 기반조성/ 임시 거주공간 마련/ 리모델링 등
- (소프트웨어 사업비) 유관기관과 연계한 행사ㆍ교육 등 운영경비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어업인의 육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

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

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308-01) : 1,320,000천원

 ○ (1주기) 180,000천원 * 1개소 = 180,000천원

 ○ (2주기) 160,000천원 * 3개소 = 480,000천원

            200,000천원 * 1개소 = 200,000천원(※2018년이전 공모 선정사업까지)

 ○ (3주기) 120,000천원 * 3개소 = 360,000천원 

 ○ (4주기) 100,000천원 * 1개소 = 100,000천원 

총사업비 1,320,000천원(국비 660,000, 도비 99,000, 시군비 5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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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320,000 0 1.167.000 1,320,000 153,000 0

국  비 660,000 570,000 660,000 90,000 국고

도  비 99,000 112,500 99,000 △13,500

시군비 561,000 484,500 561,000 76,500

기  타 0 0

※보조율 :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39,500 839,5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역량개발과 귀농귀촌팀
임민호

(행) 6200

주성철

(행) 6212

강환용

(행) 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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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정책사업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업인 및 농산업 

기계교육

세부사업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귀농․귀촌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민과 융화 및 지

역사회 기여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사업 위치 : 2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4,485천원(국비 14,485 증)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
○ 사 업 량 : 2개소(당진, 홍성) 44개 마을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내용 : 귀농귀촌인이 많고 지역 내 갈등현황이 파악된 마을 융화교육 실시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어업인의 육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

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

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308-01) : 28,970원

 ○ 28,970천원 * 2개소(44회) = 28,970천원

총사업비 28,970천원(국비 14,485, 시군비 1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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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8,970 28,970 28,970

국  비 14,485 14,485 14,485 국고

도  비 0 0

시군비 14,485 14,485 14,485

기  타 0 0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000 15,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촌지원국 역량개발과 귀농귀촌팀
임민호

(행) 6200

주성철

(행) 6212

강환용

(행) 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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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반환금(농촌지원국)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국고보조반환금

통 계 목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19년 농업기술원 농촌지원분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 사업 기간 : 2018~2019년
○ 예 산 액 : 15,000천원(도비 15,000)

      ※ 증감 사유 : 2019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 사 업 량 : 1개소(농업기술원)
○ 사업시행방법 : 자체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 사업 내용 : 2019년 농업기술원 농촌지원분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지원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 15,000천원(총사업비 15,000천원)

  ○ 반환금 내역                                     <국비, 단위 : 원>

사 업 명 반납원금

계 14,999,190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197,400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320

농가경영개선지원 847,370

농업전문인력양성 1,200,700

농산물소득조사분석 5,229,670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2,218,570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1,869,160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1,05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3,43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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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5,000 0 0 15,000 15,000 0 신규

국  비 0 0 0 0

도  비 15,000 0 0 15,000 15,000

시군비 0 0 0 0

기  타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65,340 65,34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정책과 기획홍보팀

김길환

(행) 6130

구동관

(행) 6131

신창호

(행) 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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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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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관리소

1. 국고보조금 반환금(과채연구소) ·········································

2. 국고보조금 반환금(화훼연구소) ·············································

3. 국고보조금 반환금(양념채소연구소) ···································

4.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

화(인삼약초연구소) ···································································

5. 국고보조금 반환금(인삼약초연구소) ······································

6.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구기자연구소) ···························

7. 국고보조금 반환금(구기자연구소) ·········································

8. 원원종 생산 및 원종생산비 지원(종자관리소) ····························

9. 원원종 생산 및 원종생산비 지원(논산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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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반환금(과채연구소)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과채연구소)

세부사업 국고보조금반환

통 계 목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19년 과채연구소 지역연구기반고도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 사업 위치 : 과채연구소(충남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 사업 기간 : 2020. 5. 1. ∼ 2020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31천원(도비 31)

      ※ 증감 사유 : 2019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 사 업 량 : 1사업

○ 사업시행방법 : 도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과채연구소

○ 사업 내용 : 2019년 과채연구소 지역연구기반고도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지원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 31천원

  ○ 반환금 내역                                     <국비, 단위: 원>

사    업    명 반 납 금

계 30,720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토마토·수박 재배 연구) 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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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31 0 0 31 31 0 신규

국  비 0 0 0 0 0

도  비 31 0 0 31 31 도비

시군비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 연구지원팀
김홍규

(행) 6360

이인숙

(행) 6361

강한수

(행) 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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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반환금(화훼연구소)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화훼연구소)

세부사업 국고보조금반환

통 계 목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19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개발 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 사업 위치 : 화훼연구소(충남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

○ 사업 기간 : 2020. 5. 1. ∼ 2020.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762천원(도비 1,762)

      ※ 증감 사유 : 2019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 사 업 량 : 2사업

○ 사업시행방법 : 자체시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 사업 내용 : 2019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지원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 1,762천원

  ○ 반환금 내역                                     <국비, 단위: 원>

사 업 명 반납금

계 1,761,800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화훼) 1,297,39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보조) 4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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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762 0 0 1,762 1,762 0 신규

국  비 0 0 0 0 0

도  비 1,762 0 0 17,62 1,762 도비

시군비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연구지원팀
최종진

(행) 6400

인성환

(행) 6401

한도경

(행) 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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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반환금(양념채소연구소)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양념채소연구소)

세부사업 국고보조반환금

통 계 목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19년 양념채소연구소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 사업 위치 : 양념채소연구소(충남 태안군 남면 안면대로)

○ 사업 기간 : 2020. 5. 1. ∼ 2020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444천원(도비 444)

      ※ 증감 사유 : 2019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 사 업 량 : 4사업

○ 사업시행방법 : 도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양념채소연구소

○ 사업 내용 : 양념채소연구소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지원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 444천원

  ○ 반환금 내역                                     <국비, 단위: 원>

사 업 명 반납금

계 443,950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활동 2,07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한지형 마늘 종구생산 보급) 314,590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마늘 우량종묘센터 시설 보완) 9,50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생강고품질 재배기술) 11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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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44 0 0 444 444 0 신규

국  비 0 0 0 0 0

도  비 444 0 0 444 444 도비

시군비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연구지원팀
한광섭

(행) 6430

권계희

(행) 6431

곽승우

(행) 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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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인삼약초 신품종 육성 장비 구입)

정책사업 일등품질 인삼약초
생산기술 및 연구활동 육성

단위사업 경쟁력 있는 인삼약초산업 육성

세부사업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지역연구기반 조성)(인삼)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인삼약초의 유전자원 분리, 재배기술 연구 및 병해충 저항성 유전자 마커 개발을 통한

신품종 육성에 활용

○ 사업 위치 : 인삼약초연구소(충남 금산군 제원면 대산길)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계속사업)

○ 예 산 액 : 40,000천원(국비 2,500, 도비 2,500 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

○ 사 업 량 : 인삼약초 신품종육성 장비구입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삼약초연구소

○ 사업 내용 : 인삼약초 신품종육성 장비구입

○ 지원 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규정 의거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 국고보조금

농촌진흥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인삼약초 신품종육성 장비구입 : 40,000천원

 ○ 장비구입비 : 40,000천원(감 5,000천원)

  ·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 : 25,000천원

  · 시료분쇄기 : 1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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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40,000 0 45,000 40,000 △5,000 0 계속

국  비 20,000 22,500 20,000 △2,500 균특

도  비 20,000 22,500 20,000 △2,500 도비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인삼팀
김현호

(행) 6460

성봉재

(행) 6471

지무근

(행) 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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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반환금(인삼약초연구소)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인삼약초연구소)

세부사업 국고보조반환금

통 계 목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19년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 사업 위치 : 인삼약초연구소(충남 금산군 제원면 대산길)

○ 사업 기간 : 2020. 5. 1. ∼ 2020.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874천원(도비 874)

      ※ 증감 사유 : 2019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 사 업 량 : 2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삼약초연구소

○ 사업 내용 : 2019년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지원 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 874천원

  ○ 반환금 내역                                     <국비, 단위: 원>

사 업 명 반납금

계 873,890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지역연구기반 조성)(인삼) 623,65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인삼 논 직파재배 안정 생산기술 개발) 25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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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874 0 0 874 874 0 신규

국  비 0 0 0 0 0

도  비 874 0 0 874 874 도비

시군비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연구지원팀
김현호

(행) 6240

최현국

(행) 6241

조 솔

(행) 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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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노지포장방조망및자동방제시설)

정책사업 일등품질 구기자 품종육성·생산기술연구

단위사업 경쟁력있는 구기자 산업 육성

세부사업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구기자)

통 계 목 시설비(401-01), 시설부대비(4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조류 피해 예방으로 신품종 육성 등 정밀한 시험연구사업 추진
- 노지포장 병해충 자동방제로 정밀방제 추진 및 방제노력 절감

※ 수확기(7월∼11월)의 조류피해가심하여열매특성및수량성조사등시험연구사업에심각한영향초래
※ 노지포장의 병해충 방제에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정밀 방제가 어려우며 농약안전사고의 위험 내재

○ 사업 위치 : 구기자연구소(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계속사업)

○ 예 산 액 : 131,348천원(국비 4,326, 도비 4,326 감)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

○ 사 업 량 : 2,000m2(노지포장 방조방 시설 1식, 자동방제시설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구기자연구소
○ 사업 내용

- 노지포장 방조망 시설, 노지포장 자동방제 시설, 관배수 시설
○ 지원 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규정 의거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 국고보조금

농촌진흥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구기자 노지포장 방조망 및 자동방제 시설 : 131,348천원

 ○ 시설비 : 130,348천원(감 8,652천원)

  · 노지포장 방조방 시설 : 28,000원 × 2,000m2 = 56,000천원

  · 노지포장 자동방제 시설 : 35,000원 × 2,000m2 ≒ 70,348천원

  · 자동 관수 시설 : 4,000천원

○ 시설부대비 : 1,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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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131,348 140,000 131,348 △8,652 계속

국  비 65,674 70,000 65,674 △4,326 균특

도  비 65,674 70,000 65,674 △4,326 도비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장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 구기자팀
주정일

(행) 6380 

이보희

(행) 6386

손승완

(행) 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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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반환금(구기자연구소)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구기자연구소)

세부사업 국고보조반환금

통 계 목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19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개발 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 사업 위치 : 구기자연구소(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 사업 기간 : 2020. 5. 1. ∼ 2020.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607천원(도비 607)

      ※ 증감 사유 : 2019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 사 업 량 : 3사업

○ 사업시행방법 : 자체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

○ 사업 내용 : 2019년 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지원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 607천원

  ○ 반환금 내역                                     <국비, 단위: 원>

사 업 명 반납금

계 606,030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구기자) 2,72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맥문동 안정생산 연구) 247,88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구기자 수확노력 절감연구) 35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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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607 0 0 607 607 0 신규

국  비 0 0 0 0 0

도  비 607 0 0 607 607 도비

시군비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장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 구기자팀
주정일

(행) 6380 

이보희

(행) 6386

조민정

(행) 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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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원종 및 원종생산 지원(종자관리소)

정책사업 우량종자생산기술 
연구활동지원

단위사업 우량종자생산및연구

세부사업
원원종 및원종생산비 

지원(본소)

통 계 목
인건비, 여비, 재료비

(101-04, 202.01, 2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보급종 생산을 위한 식량작물(맥류, 콩) 원종 생산

○ 사업 위치 : 종자관리소(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신규사업)

○ 예 산 액 : 213,585천원(국비 44,942 감)

* 증감 사유 : 맥류 원종 생산면적 감소 등에 따른 교부금 확정

○ 사 업 량 : 맥류 7.2ha(72,000㎡), 두류 6.0ha(60,00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 사업 내용 : 식량작물(맥류, 콩) 원종 생산

○ 지원근거 : 종자산업법 9조 1항

종자산업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1. 종자 및 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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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총사업비 : 213,585천원(국비 213,585)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189,032천원

 ◦ 기본급 : 68,720원×23일×8개월×9명=113,800천원

 ◦ 주휴수당 68,720×40일×9명=24,739천원

 ◦ 연차수당 68,720×5일×9명=3,092천원

 ◦ 초과근무 103,080×10일×9명=9,277천원

 ◦ 특수작업(기계, 농약 등)수당 5,000×30회×9명=1,350천원

 ◦ 교통비, 식비 180,000×8개월×9명=12,960천원

 ◦ 상여금, 명절휴가비 750×9명=6,750천원

 ◦ 생활임금보전수당 37,000×8개월×9명=2,664천원

 ◦ 4대보험기간부담금 200,000×8개월×9명=14,400천원

▣ 국내여비 : 7,200천원

 ◦ 종자생산 추진활동 여비 : 6명×100,000원/월×12월  = 7,200천원

▣ 재료비 : 17,353천원

 ◦ 퇴비 : 1,000개 (20kg) × 6 = 6,000천원

 ◦ 복비 :  200개 (20kg) × 10 = 2,000천원

 ◦ 농약 : 마세트 유제 등 = 7,000천원

 ◦ 기타 농자재(P.P포대, 피복비닐, 낫 등) = 2,353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추경예산액(B) 증감(B-A)

계 213,585 - 258,527 213,585 -44,942 - 계속

국  비 213,585 - 258,527 213,585 -44,942 - 국고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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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258,527 258,527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소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전작팀
이종호

(행) 6270

이승수

(행) 6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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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원종및원종생산비지원(논산분소)

정책사업 우량종자생산기술연구활동지원

단위사업 우량종자 생산 및 연구

세부사업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논산분소)

통 계 목

인건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국내여비,재료비

(101-04) (201-01)
(201-02) (202-01) (2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농업인이필요로하는순도높은벼원종생산공급으로원활한우량종자생산에기여

○ 사업 위치 :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논산분소(논산시 부적면 마구평1길 20-26)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계속)

○ 예 산 액 : 285,408천원(국비 48,153 증)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
○ 사 업 량 : 벼 원종 생산포장 15ha(6품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논산분소

○ 사업 내용 : 벼 우량종자 생산 및 본답관리, 인건비 등 우량종자 생산 사업

○ 지원 근거 : 종자산업법 22조(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법 제22조(품종목록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

를 생산하고자 할 때는 농촌진흥청장, 특별․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 공동 부령으로 정

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민 등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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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원종 수도종자 생산 인부임(기간제근로자등보수) : 178,281천원 

 ○ 기본급 : 69천원×21일×8개월×9명 = 104,328천원

 ○ 주차 및 월차수당 : 69천원×40일×9명 = 24,840천원

 ○ 휴일임금 : 69천원×14일×9명×1.5(휴일임금) = 13,041천원    

 ○ 정기상여금 : 200천원×2회×9명 = 3,600천원

 ○ 명절휴가비 : 200천원×9명 = 1,800천원

 ○ 수당 : 12,960천원

   - 교통보조비 : 50천원×8개월×9명 = 3,600천원

   - 급량비 : 130천원×8개월×9명 = 9,360천원

 ○ 4대보험 : 246천원×8개월×9명 = 17,712천원 

▣ 수도종자생산장비 임차료(사무관리비) : 16,910천원

 ○ 임차료 : 45,900평×40원×4회 = 7,344천원

   ※무인항공(드론)

 ○ 약제대 : 2,391.5천원×4회 = 9,566천원

▣ 농기계 유류구입 및 농기계 수리(공공운영비) : 28,000천원

 ○ 농기계 유류구입 : 14,000천원

 ○ 농기계 수리 : 14,000천원

▣ 종자생산 추진활동(국내여비) : 8,050천원

 ○ 종자생산 추진활동 : 1,150천원×7명 = 8,050천원

▣ 수도종자생산(재료비) : 54,167천원

 ○ 비료 및 농약 : 43,400천원

   ․ 유기질비료 : 1400포×10천원 = 14,000천원

   ․ 종자소독약 : 140병×10천원 = 1,400천원

   ․ 상토 : 1400포×5천원 = 7,000천원

   ․ 시기별 비료 : 700포×15천원 = 10,500천원

   ․ 시기별 제초제 : 700병×15천원 = 10,500천원

 ○ 소 농기구 및 농자재 : 10,767천원

   ․ 장화 및 우의 : 50천원×28개 = 1,400천원

   ․ 톤백 : 15천원×280개 = 4,200천원

   ․ 소농기구 및 소모품 농자재 : 5,16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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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2회추경(B) 증감(B-A)

계 285,408 0 237,255 285,408 48,153 0 계속

국  비 285,408 0 237,255 285,408 48,153 국고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81,753 281,753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분소장 팀장 주무관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논산분소
벼종자팀

김학헌

(행) 6300

김기갑

(행) 6301

황선엽

(행) 6305


